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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

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

보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

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
나.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

정함(안 제5조).

다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

정함(안 제6조).

라.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
마.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

8조).

바.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
함(안 제9조).

사.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

지정ㆍ취소에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


아.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

11조).

자.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

13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, 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

」,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




















